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9조 관련)

종 류 사 업

1.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 재활

훈련시설

가. 주간

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ㆍ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공동

생활가정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

질환자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다. 지역

사회전환

시설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

라. 직업

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

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마. 아동ㆍ

청소년

정신건

강지원

시설

정신질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

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4.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

고,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

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종합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

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등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

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